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 발생,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할 근거법령 미비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몸과 머리가 분리된 채 발견



적용 범위 확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 승인

법 위반 시
도급인

처벌 강화

유해작업
도급금지/
승인 제한

사고발생 시
작업중지 요건

명확화 대표이사
산업 안전
책임 강화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대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



김용균씨 사건을 발단으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



특히,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 종사자들에게 발생





2021.1.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국무회의 의결되어,구체화 되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재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해



①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 
②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중대재해처벌법제1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짐




















































































